
[ 기획감사실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8,263,845조정교부금                    
500

18,263,845조정교부금                    
510

18,263,845조정교부금                    
511

18,263,845○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18,263,845조정교부금                    
- 01511

500  조정교부금        510  조정교부금        511  조정교부금        511-01  조정교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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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총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,721,786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600

1,397,032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0

1,397,032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1

<총무과 소관> = 1,397,0321,397,032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- 01611

1,313,865○공공근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743○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743○청소년체련교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96○가족생활캠프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825○장수체육대학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35○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840○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4,285○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6,000○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324,754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0

1,324,754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1

<총무과 소관> = 1,324,7541,324,754시도비보조금 등               
- 01621

985,793○공공근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- 2 -



[ 총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2,816○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○구 생활체육협의회 보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8,245○제3회 지방동시선거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9,900○전자문서관리 시스템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89,000○주민자치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000○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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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문화공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80,200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600

111,600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0

111,600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1

<문화공보과 소관> = 111,600111,600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- 01611

24,000○지방문화원 사업 및 향토사료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○청소년보호등 조사단속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,600○청소년공부방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청소년어울마당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,000○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8,60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0

68,60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1

<문화공보과 소관> = 68,60068,600시도비보조금 등               
- 01621

12,000○지방문화원 사업 및 향토사료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○동래고무 전승보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청소년어울마당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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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문화공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5,600○청소년공부방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,000○전통사찰정비 및 보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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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재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34,960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600

34,96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0

34,96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1

<재무과 소관> = 34,96034,960시도비보조금 등               
- 01621

34,960○국공유재산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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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2,924,000지방세수입                    
100

12,924,000지방세                        
110

11,192,000보통세                        
111

346,000○2002년도 면허세 목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346,000면허세                        
- 03111

4,044,000○2002년도 재산세 목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4,044,000재산세                        
- 05111

6,802,000○2002년도 종합토지세 목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6,802,000종합토지세                    
- 11111

1,480,000목적세                        
112

1,480,000○2002년도 사업소세 목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1,480,000사업소세                      
- 03112

252,000과년도수입                    
113

252,000○2002년도 과년도수입 목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252,000과년도수입                    
- 01113

13,688,585세외수입                      
200

7,545,629경상적세외수입                
210

458,123재산임대수입                  
211

<재무과 소관>27,001국유재산임대료                
- 01211

27,001○국유재산 임대료  80,000원 * 27,001㎡ * 25/1,000 * 50/100 =

<재무과 소관>431,122공유재산임대료                
- 02211

4,182○시유재산 임대료   80,000원 * 6,970㎡ * 25/1,000 * 30/100 =

100  지방세수입        110  지방세        111  보통세        111-03  면허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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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522○구유재산 임대료              80,000원 * 261㎡ * 25/1,000 =

○구청사 임대료(부산은행,태평양관광)

28,295                        565,915,570원 * 50/1,000 * 365/365 =

<총무과 소관>

18,000○서4동사 임대료                        18,000,000원 * 1회 =

22,000○장전3동사 임대료                      22,000,000원 * 1회 =

<문화회관 소관>

255,000○예식장 및 연회장 임대료              255,000,000원 * 1회 =

14,000○매점 임대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4,000,000원 * 1회 =

<건설과 소관>

40,100○만남의광장 휴게시설 및 대기실 임대료  40,100,000원 * 1회 =

<청소행정과 소관>

6,200○재활용센터 임대료                      6,200,000원 * 1회 =

<도서관 소관>

41,500○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               41,500,000원 * 1회 =

<사회복지과 소관>

790○금삼경로당 임대료                15,800,000원 * 50/1,000 =

200  세외수입        210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 211  재산임대수입        211-02  공유재산임대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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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533○기찰경로당 임대료                10,660,000원 * 50/1,000 =

343,558사용료수입                    
212

<문화회관 소관>36,000입장료                        
- 06212

36,000○입장료 (기획공연 등)            3,000원 * 1,000명 * 12월 =

<총무과 소관>307,558기타사용료                    
- 07212

4,200○금정테니스장 위탁관리 사용료           4,200,000원 * 1회 =

<재무과 소관>

4,116○전기사용료 (부산은행,선관위)            343,000원 * 12월 =

58,460○구청대강당예식장 대관수입              158,000원 * 370건 =

○구청주차장 수입 (=52,116)

48,000  －정기주차권                     20,000원 * 200대 * 12월 =

4,116  －일반주차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3,000원 * 12월 =

<건설과 소관>

15,316○구거사용료                210,100원 * 14,580㎡ * 5/1,000 =

<도서관 소관>

25,000○자동판매기설치 사용료                 25,000,000원 * 1회 =

2,400○무인자동복사기설치 사용료              2,400,000원 * 1회 =

200  세외수입        210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 211  재산임대수입        211-02  공유재산임대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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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750○대강당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원 * 30회 =

<문화회관 소관>

120,000○대,소공연장등 사용료             500,000원 * 20회 * 12월 =

7,200○부대시설 사용료                   30,000원 * 20회 * 12월 =

18,000○주차장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원 * 12월 =

4,262,712수수료수입                    
213

<총무과 소관>604,335증지수입                      
- 01213

○주민등록열람 수수료 (=874)

285  －자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원 * 2,855건 =

589  －타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원 * 1,964건 =

○주민등록등,초본 발급 수수료 (=157,460)

90,571  －자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원 * 603,810건 =

66,889  －타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원 * 148,644건 =

64,615○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수수료          5,000원 * 12,923건 =

3,862○주택임대차확정일자부여신청 수수료        600원 * 6,438건 =

<문화공보과 소관>

○음반,비디오 및 게임법 유통업소 신규등록 (=672)

200  세외수입        210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 212  사용료수입        212-07  기타사용료
- 10 -



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540  －게임제공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,000원 * 12건 =

120  －노래연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원 * 6건 =

12  －비디오판매,대여업                       1,000원 * 12건 =

○음반,비디오 및 게임법 유통업소 변경등록 (=1,770)

1,620  －게임제공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,000원 * 36건 =

120  －노래연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원 * 24건 =

30  －비디오판매,대여업                         500원 * 60건 =

150○여행업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원 * 5건 =

<세무과 소관>

10,000○제증명등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원 * 20,000건 =

15,000○납세실적증명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500원 * 30,000건 =

<민원봉사과 소관>

6,000○호적등본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원 * 10,000건 =

500○호적초본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원 * 1,000건 =

28,860○FAX민원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원 * 48,100건 =

125,000○인감증명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원 * 250,000건 =

3,400○인감개인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원 * 8,500건 =

200  세외수입        210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 213  수수료수입        213-01  증지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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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,193○차량등록원부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300원 * 7,310건 =

<환경위생과 소관>

14,000○각종 허가 및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28,000원 * 500건 =

<허가민원과 소관>

○건축허가 수수료 (=2,985)

30  －200㎡미만 (단독주택)                    3,000원 * 10건 =

210  －200㎡미만 (기타)                        7,000원 * 30건 =

45  －200㎡이상∼1,000㎡미만 (단독주택)       4,500원 * 10건 =

1,500  －200㎡이상∼1,000㎡미만 (기타)         15,000원 * 100건 =

1,200  －1,000㎡이상∼5,000㎡미만               40,000원 * 30건 =

<건설과 소관>

100○도로(구거,하천)점용허가                  1,000원 * 100건 =

50○보차도점용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원 * 50건 =

1,000○전문건설업 신규등록                      20,000원 * 50건 =

<생활민원과 소관>

15,000○옥외광고물 허가,신고                    25,000원 * 600건 =

<지적과 소관>

200  세외수입        210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 213  수수료수입        213-01  증지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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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6○등록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400원 * 1필 * 12월 =

487○토지분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1,400원 * 29필 * 12월 =

360○합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원 * 30필 * 12월 =

120○지목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원 * 10필 * 12월 =

84○등록증명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1,000원 * 7건 * 12월 =

○토지대장등본 발급 (=28,530)

20,178  －자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500원 * 3,363건 * 12월 =

8,352  －타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1,500원 * 464건 * 12월 =

3,612○지적도등본 발급                     700원 * 430건 * 12월 =

22,380○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       1,000원 * 1,865건 * 12월 =

○대장열람 (=1,006)

648  －자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  300원 * 180건 * 12월 =

358  －타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 1,300원 * 23건 * 12월 =

168○지적도열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원 * 35건 * 12월 =

6,950○건축물대장등본 발급               200원 * 2,896건 * 12월 =

11,658○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          500원 * 1,943건 * 12월 =

<보건소 소관>

200  세외수입        210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 213  수수료수입        213-01  증지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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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○건강진단서 발급 (=21,673)

19,360  －직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,680원 * 2,000명 =

2,313  －간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,710원 * 300명 =

40,100○운전면허응시 및 적성검사              4,010원 * 10,000명 =

13,500○건강진단결과서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원 * 9,000명 =

200○질병진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010원 * 50명 =

<청소행정과 소관>2,940,000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       
- 02213

2,940,000○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            245,000,000원 * 12월 =

<청소행정과 소관>60,000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        
- 03213

60,000○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                5,000,000원 * 12월 =

<청소행정과 소관>658,377기타수수료                    
- 04213

228,000○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    19,000,000원 * 12월 =

<보건소 소관>

68,445○의료보험 환자진료           3,510원 * 65명 * 25일 * 12월 =

10,530○의료보호 환자진료           3,510원 * 10명 * 25일 * 12월 =

1,053○일반환자 진료                3,510원 * 1명 * 25일 * 12월 =

○한방환자 진료 (=42,030)

200  세외수입        210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 213  수수료수입        213-01  증지수입
- 14 -



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31,500  －의료보험 환자             4,200원 * 25명 * 25일 * 12월 =

10,080  －의료보호 환자              4,200원 * 8명 * 25일 * 12월 =

450  －일반 환자             (3,300원 * 60명)+(4,200원 * 60명)=

3,006○물리치료 환자진료            5,010원 * 2명 * 25일 * 12월 =

○간염 예방접종 (=17,875)

16,500  －어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500원 * 3,000명 =

1,375  －어린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750원 * 500명 =

25,600○일본뇌염 예방접종                      3,200원 * 8,000명 =

30,000○독감 예방접종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원 * 6,000명 =

980○장티푸스 접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900원 * 200명 =

800○유행성출혈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,000원 * 100명 =

○병리검사 (=45,258)

2,320  －간염정밀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23,200원 * 100명 =

9,370  －간기능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370원 * 460명 =

409  －혈액형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170원 * 350명 =

3,051  －C형간염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170원 * 300명 =

142  －성병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0원 * 150명 =

200  세외수입        210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 213  수수료수입        213-04  기타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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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  －기타간기능검사 (=4,378)

2,100    ·GOT/GP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원 * 700명 =

753    ·RGP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510원 * 300명 =

350    ·콜레스테롤                           1,460원 * 240명 =

769    ·HDL콜레스테롤                        5,130원 * 150명 =

406    ·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               2,710원 * 150명 =

163  －디스토마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90원 * 150명 =

660  －X선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720원 * 140명 =

15,764  －B형간염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5,630원 * 2,800명 =

517  －빈혈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원 * 550명 =

5,460  －당뇨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0원 * 7,000명 =

672  －소변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680원 * 400명 =

422  －심전도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220원 * 100명 =

1,930  －간암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,650원 * 200명 =

<도서관 소관>

4,800○취미교실운영 수수료        12,000원 * 40명 * 5강좌 * 2회 =

<문화회관 소관>

200  세외수입        210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 213  수수료수입        213-04  기타수수료
- 16 -



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80,000○교양강좌 수수료         25,000원 * 72명 * 25강좌 * 4분기 =

2,268,236징수교부금수입                
215

<세무과 소관>2,268,236징수교부금수입                
- 01215

1,722,810○시세 징수교부금                 57,427,000,000원 * 3/100 =

<환경위생과 소관>

4,000○하수도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,000원 * 1회 =

<건설과 소관>

218,305○도로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727,684,000원 * 30/100 =

22,584○하천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45,168,000원 * 50/100 =

<생활민원과 소관>

96,000○도로공간 점용료          457,143,000원 * 70/100 * 30/100 =

<환경위생과 소관>

1,000○공해배출 부과금                500,000원 * 20건 * 10/100 =

167,837○환경개선 부담금         2,997,100,000원 * 80/100 * 7/100 =

<지역경제과 소관>

5,000○농지전용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100,000,000원 * 5/100 =

<교통행정과 소관>

200  세외수입        210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 213  수수료수입        213-04  기타수수료
- 17 -



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30,000○교통유발 부담금                   300,000,000원 * 10/100 =

<보건소 소관>

700○항결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,000원 * 1회 =

213,000이자수입                      
216

212,000○2002년도 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212,000공공예금이자수입              
- 01216

1,000○2002년도 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1,000기타이자수입                  
- 04216

6,142,956임시적세외수입                
220

76,800재산매각수입                  
221

<재무과 소관>37,800국유재산매각수입              
- 01221

37,800○국유재산 매각수입             600,000원 * 420㎡ * 15/100 =

<재무과 소관>39,000공유재산매각수입              
- 02221

9,000○시유재산 매각수입              600,000원 * 50㎡ * 30/100 =

30,000○구유재산 매각수입                       600,000원 * 50㎡ =

3,700,000순세계잉여금                  
222

3,700,000○2002년도 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3,700,000순세계잉여금                  
- 01222

1,200,000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
227

<건설과 소관>1,200,000일반부담금                    
- 02227

200  세외수입        210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 215  징수교부금수입        215-01  징수교부금수입
- 18 -



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900,000○ASP굴착 복구비  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원 * 300a =

200,000○CON'C굴착 복구비                       2,500,000원 * 80a =

100,000○소형고압블럭굴착 복구비                3,125,000원 * 32a =

1,016,156잡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
228

<재무과 소관>500불용품매각대                  
- 01228

500○2002년도 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재무과 소관>67,706변상금                        
- 02228

○국유재산 변상금

38,976        200,000원 * 16,240㎡ * 25/1,000 * 120/100 * 40/100 =

○시유재산 변상금

17,100         200,000원 * 9,500㎡ * 25/1,000 * 120/100 * 30/100 =

1,500○구유재산 변상금   200,000원 * 250㎡ * 25/1,000 * 120/100 =

<건설과 소관>

10,130○구거 변상금     160,500원 * 10,520㎡ * 5/1,000 * 120/100 =

5,000○2002년도 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5,000위약금                        
- 03228

<총무과 소관>761,150과태료수입                    
- 04228

○주민등록해태 과태료 (=69,150)

200  세외수입        220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 227  부담금        227-02  일반부담금
- 19 -



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5,350  －신고지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원 * 107건 =

63,800  －최고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원 * 638건 =

<문화공보과 소관>

○음반,비디오물 및 게임물법에관한법 위반업소 과징금

31,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50,000원 * 30건 =

20,000○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         1,000,000원 * 20건 =

<민원봉사과 소관>

600○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                 150,000원 * 4건 =

6,500○호적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원 * 260건 =

<환경위생과 소관>

30,000○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                 100,000원 * 300건 =

○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위반(건강진단미필) 과태료

6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원 * 20건 =

<청소행정과 소관>

18,000○쓰레기무단투기위반 과태료             1,500,000원 * 12월 =

16,000○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위반 과태료     400,000원 * 40건 =

3,000○1회용품사용규제위반 과태료               500,000원 * 6건 =

200  세외수입        220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 228  잡수입        228-04  과태료수입
- 20 -



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<지역경제과 소관>

1,000○석유사업위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100,000원 * 10건 =

900○원산지표시이행위반 과태료                50,000원 * 18건 =

900○축산물판매업 위생교육미필 과태료         300,000원 * 3건 =

<교통행정과 소관>

162,000○책임보험위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50,000원 * 3,240건 =

4,000○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                100,000원 * 40건 =

160,000○자동차정기검사위반 과태료             50,000원 * 3,200건 =

<허가민원과 소관>

○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(=210,000)

90,000  －2002년도 신규발생분                  600,000원 * 150건 =

120,000  －'92∼2001년도 발생분 재부과          600,000원 * 200건 =

<지적과 소관>

1,600○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                200,000원 * 8건 =

<생활민원과 소관>

20,000○옥외광고물 과태료             400,000원 * 100건 * 50/100 =

31,800○2002년도 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31,800체납처분수입                  
- 05228

200  세외수입        220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 228  잡수입        228-04  과태료수입
- 21 -



[ 세무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50,000○2002년도 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150,000기타잡수입                    
- 09228

150,000과년도수입                    
229

150,000○2002년도 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150,000과년도수입                    
- 01229

1,108,000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600

1,108,00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0

1,108,00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1

<세무과 소관> = 1,108,0001,108,000시도비보조금 등               
- 01621

1,108,000○재정보전금 (면허세 감소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0  세외수입        220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 228  잡수입        228-09  기타잡수입
- 22 -



[ 민원봉사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64,236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600

88,215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0

88,215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1

<민원봉사과 소관> = 88,21588,215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- 01611

561○민방위의날 훈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687○민방위소양교육강사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67○통대장 특별교육 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58○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4,611○병무종사원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38○병무행정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906○병무종사원 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887○공익근무요원 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6,021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0

76,021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1

<민원봉사과 소관> = 76,02176,021시도비보조금 등               
- 01621

655○민방위의날훈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135○민방위소양강사 교육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- 23 -



[ 민원봉사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655○통대장 특별교육 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18○민방위중앙입교자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500○지역마을단위훈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○비상급수시설 관정 내부청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6,258○방독면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150○민방위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250○비상급수시설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- 24 -



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2,541,491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600

16,037,420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0

16,037,420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1

<사회복지과 소관> = 16,037,42016,037,420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- 01611

654,150○저소득 노인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669○노인건강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9,275○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4,862○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=

24,000○결식노인 무료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1,129○사회복귀시설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1,120○경로당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1,806○노인복지양로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1,600○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,800○노인보호주간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9,600○노인단기보호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○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8,260○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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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28,998○노숙자쉼터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40,502○일반수급자 교육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2,532○시설수급자 교육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83,034○고용촉진훈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119,355○수급자 생계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78,703○수급자 주거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39,300○금정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70,765○노인요양시설 증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400○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87,995○노인요양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44,256○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2,568○저소득 모자가정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,423○저소득 부자가정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,184○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14,283○아동시설 보호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93,658○아동시설 생계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- 26 -



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657,377○보육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6,208○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=

817○결식아동 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4,595○장애인 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69,344○장애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1,308○장애인자녀 교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674○장애인등록 진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237○장애인보장구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92,527○장애인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8,607○장애인 생계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4,130○장애인작업 재활시설 운영비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97,534○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80,439○시설보호자 생계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,000○금정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,000○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78○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- 27 -



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910○아동시설수용자 월동 김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1,940○성폭력피해자 치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96,666○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7,302○지역봉사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,350○재활,사회적응프로그램실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250○푸드뱅크장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504,071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0

6,504,071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1

<사회복지과 소관> = 6,504,0716,504,071시도비보조금 등               
- 01621

34,020○경로근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96,245○저소득노인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316○노인건강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86,880○노인교통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7,200○무의탁 노인생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000○영세치매노인 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120○추석절 경로당위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000○종합사회복지관 방문간호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- 28 -



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07,827○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7,798○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○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효도휴가비                         =

24,000○결식노인 무료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,200○노인교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,055○사회복귀시설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3,720○경로당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400○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66,284○노인요양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4,681○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864○노인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70,765○노인요양시설 증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864○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4,100○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,600○영락공원 민관협의회 주민감시단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=

225,129○노인복지시설 보호수용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- 29 -



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15,059○노인복지양로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2,400○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1,200○노인보호주간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4,400○노인단기보호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8,142○노숙자쉼터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○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,000○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1,298○노숙자쉼터 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7,563○일반수급자 교육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1,920○수급자 생계보조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9,120○수급자 연료보조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9,775○수급자 자녀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○긴급구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1,600○수급자 자녀학용품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4,500○본인부담 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5,758○고용촉진훈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64,919○수급자생계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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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22,338○수급자주거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3,133○시설수급자 교육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9,700○금정자활후견기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,641○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3,415○아동시설 생계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982○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,184○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91,836○아동시설보호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93,748○보육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552○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=

39,240○아동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000○시설아동 하계수련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975○아동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8,920○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960○소년소녀가장세대 가사비용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40○소년소녀가장세대 김장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9○결식아동 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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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6,000○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200○소년소녀가장 학습비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6,800○아동시설 세탁부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○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6,000○시설아동 용돈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820○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000○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책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3,649○장애인 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327○장애인 자녀교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2,576○장애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674○장애인등록 진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3,420○장애인 생계보조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09○장애인 보장구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5,368○장애인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4,652○장애인 생계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4,200○장애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등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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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07○장애인의날 시설수용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20○어린이날 시설보호 장애인 간식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=

14,627○장애인 작업재활시설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512○장애인시설 수용자 약품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○장애인시설수용자 입원간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600○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925○장애인시설수용자 김장비 춘계부식비                       =

145,110○시설보호자 생계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○금정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○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1,940○성폭력피해자 치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4,583○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163○지역봉사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44○재활,사회적응프로그램실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250○푸드뱅크장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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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청소행정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87,740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600

287,74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0

287,74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1

<청소행정과 소관> = 287,740287,740시도비보조금 등               
- 01621

240,000○선,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,500○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,400○제1선별장 승압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8,000○제1선별장 스치로폼 감융기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40○가로휴지통 제작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- 34 -



[ 지역경제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304,009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600

230,238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0

230,238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1

<지역경제과 소관> = 230,238230,238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- 01611

150○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200○산불방지대책 휴대용무전기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25○산불방지대책 등짐펌프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56○산불감시 근무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45○논두렁, 밭두렁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183○예찰조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0,715○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59○지효성 지상방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1,020○육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,174○경관림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,500○간이 소각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4,000○표고재배사시설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,000○병해충방제 다목적 방제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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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역경제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480○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460○토양개량제공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0○벼병충해공동방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871○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,500○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3,771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0

73,771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1

<지역경제과 소관> = 73,77173,771시도비보조금 등               
- 01621

105○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73○산불감시 근무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40○산불방지대책 휴대용무전기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7○산불방지대책 등짐펌프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12○논두렁, 밭두렁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,178○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,306○육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950○경관림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250○간이 소각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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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역경제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32,000○표고재배사시설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500○병해충방제 다목적 방제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60○농지관리위원회참석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○토양개량제공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683○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0○벼병충해공동방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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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설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4,000,000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600

4,000,00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0

4,000,00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1

<건설과 소관> = 4,000,0004,000,000시도비보조금 등               
- 01621

1,000,000○동래여고~두구동간 도로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0,000○부곡시영APT~부곡3동간 도로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,000○한독직업 훈련원~조흥은행간 도로개설                      =

500,000○회동~석대간 우회 도로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,000○남산동 온천천 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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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적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05,660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600

158,200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0

158,200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1

<지적과 소관> = 158,200158,200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- 01611

158,200○새주소부여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7,46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0

47,46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1

<지적과 소관> = 47,46047,460시도비보조금 등               
- 01621

47,460○새주소 부여사업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- 39 -



[ 보건소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551,301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600

290,823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0

290,823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1

<보건소 소관> = 290,823290,823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- 01611

357○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23○불임시술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790○급성전염병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,688○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7○성교육,성상담 전문가 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9,267○저소득층 암검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저소득 백혈병, 소아암환자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790○고혈압, 당뇨병관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○청소년 금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,876○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5,785○희귀, 난치성 질환자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5,570○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,000○보건소 정보화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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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보건소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0,440○노인 의치보철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,480○치아 홈메우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60,478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0

260,478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1

<보건소 소관> = 260,478260,478시도비보조금 등               
- 01621

266○임산부및 영유아 검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39○불임시술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895○급성 전염병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,267○선천성대상이상 검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6○성교육,성상담전문가 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9,267○저소득층 암검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○청소년 금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250○장기와병자 자원봉사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,240○방문간호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,878○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5,785○희귀,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2,785○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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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보건소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35,000○보건소 정보화사업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저소득 백혈병, 소아암환자 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940○태아 기형검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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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서관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50,000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600

150,00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0

150,000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1

<도서관 소관> = 150,000150,000시도비보조금 등               
- 01621

150,000○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=

77,125,813합           계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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